
은데미공원 조성과 련한 소방도로

 확폭에 한 청원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성 명 : 박 기 열

            주 소 :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0-35번지

  나. 소개의원 : 김  수 의원

  다. 수일자 : 2005년 9월 5일

  라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

  마. 상정  의결일자 

    ○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 원회

       (2005년 9월 7일) 상정, (2005년 9월 7일) 의결

2. 청원요지

    ○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번지 일 에 은데미공원 조성 공사를 

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장 인근 주민들은 원동종 351번지 앞 

도로(기존도로폭 4m)가 무 소하여 2004년  당시 부천시장 권

한 행이 성곡동을 방문하 을시 지역 민원의 사항으로 지역 시의

원과 함께 은데미 공원 공사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기존도로 

4m를 6m로 확장하여 주실것을 부탁하 으며, 이후 방문시 시장 권

한 행과 시의원이 장을 방문하여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나 청

소차의 진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주시기로 약

속을 하 음.

    ○ 그후 2004. 8월 30일에 부천시 고시 제2004-68호로 은데미공원 조성

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 음. 지역 시의원

으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승인후 설계까지 끝났다는 설명을 듣고 이

제는 끝난 것으로 기 하 으나, 2005년 5월에 은데미 공원 조성공



사에 반 되지 않았다 하여 2005년 6월 4일자로 부천시에 지역주민 

40명 연명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화재시 소방차 진입 원활과 응 환

자 구 차 진입과 청소차량이 원활히 진입을 하여 지역주민에게 만

일의 안 에 하여 은데미공원 조성시 함께 공사하여 주시기를 부

천시장에게 주민 청원서를 제출하 음. 

    ○ 그러나 2005년 6월 26일자 주민 청원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으

로 시 체의 시 한 안사업이 많다는 계로 일방통행 도로로 

지정하여 도로 활용결과에 따라 차후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는 

회신을 받았음. 은데미공원 조성공사시 병행하여 도로가 확장될수 

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.

3. 취지 설명요지(취지설명 : 김 수 의원)

    ○ 부천시 오정구 은데미공원 조성 공사와 련하여 오정구 원동동 

358 -380번지 일부 도로구간이 소하여 화재시 소방차와 청소차가 

사실상진입이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안 보장과 불편해소를 해 

2004년 연 에 당시 시장권한 행이 장을 방문하여 민원 해소 

차원으로 진행되어 2004년 8월 30일 부천시 고시 2004-68호 은데미 

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한 

로 설계까지 완성된 사항으로 집행 산 약 2억 5천만원에 설계서 

내역을 토 로 산정된바,

    ○ 재 진행 인 은데미 조성 공사시 변경승인 고시된 내용 로 도로

를 확장하여 부설주차장 2mx800m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.

    ○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여 구 차가 손쉽게 통

행할수 있으며, 청소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수 있어 수년간 겪었던 

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수 있어 청원 소개함.



4. 주요질의  답변

질          의 답          변

○ 도로 확폭에 한 주민의 반 의견  

   은 없었는지 ?

○ 시장 권한 행이 도로를 확폭하겠

   다는 답을 했으며 공원조성계획

   변경결정  지형도면을 고시하

   다고 하는데 시정부에서 공식 인

   연락은 있었는지 ?

○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이행하  

   여 행정의 신뢰성, 연속성이 있어  

   야 된다고 보는데 ?

○ 도로폭 4m를 6m로 확장해도 여  

   러 문제 이 있다고 보는데 ?

○ 도로 확장시 문제시 되는 문제 에

   한 책은 무엇인지 ?

○ 공원이 조성되면 이용객의 증가로

   주차장이 소할 것으로 상되는  

   데?

○ 부분 확장을 요구하 음.

○ 없었음.

○ 사업의 우선순 를 비교하여 년  

   도 산확보가 어려웠음.

○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개사면에

   한 산림훼손, 녹지공간 축소, 우

   기시 법면유실등 한 확장도로면  

   에 한 주․정차 질서의 불확실성  

   등이 두되고 있음.

○ 최근 조성한 70면의 주차장을 이  

   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 

   하고 소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 

   지정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어야 됨.

○ 공원 이용객은 근거리의 주민들이

   이용할것으로 상되고 차량을 이

   용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에게는   

   기 조성된 70면의 주차장을 이용하  

   도록 홍보하겠음.



5. 심사결과

  ○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“본회의

에 부의하기로 의결“

  ※ 은데미 공원 조성과 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한 청원 의견서 1부



은데미 공원 조성과 련한 소방도로

 확폭에 한 청원 의견서

의안번호 제434호  안건명
 은데미 공원 조성과 련한 소방도로
 확폭에 한 청원

소개의원 김 수
 의  결
 연월일

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
 제2차 본회의(2005. 9. 9)

은데미 공원 조성과 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한 청원 의견서

○ 청원 지역은 오정구 원종동 358~380번지 구간으로 은데미 공원과 주택가 
사이에 치한 도로가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  
일반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래하고 있으므로 
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2미터 후퇴하여 도로폭을 6미터로 넓  

 것을 요망하는 청원으로써,

○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여는 불가피하게 공원 쪽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
옹벽(높이 : 2미터, 길이: 162미터)을 철거한 후 계획도로 폭 만큼 후퇴하
여야 할 여건으로써 개사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면보호를 한 

취사면의 확 로 양호한 자연환경과 산림의 훼손  우기시 법면 유실 
등 안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도로 확폭 이후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
주․정차 질서확립의 한계성이 상되므로,

○ 이에 한 책의 일환으로 공원 구역안에 최근 시설 완공한 주차장(70면)을 
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정․활용하도록 하고, 소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
지정하여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
필요가 있음. 

○ 그러나 최근 부천시에서 청원된 도로구간 인  주민들을 상으로 일방
통행로 지정을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
반 하고 있으며, 향후 은데미 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을 찾는 
시민들이 증가되므로 주차수요에 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여 이를 
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되며,

○ 한, 부천시 고시 제2004-73호(2004. 9. 13)로 번에 청원된 소도로 구
간에 하여 공원내 편익시설인 주차장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 
지형도면을 고시하 으므로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재 은데미공
원 조성 공사가 진행 에 있음을 감안하여 청원된 내용 로 사업집행을 
완료하여야 할 책임이 부천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시 정부가 처리
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년  9월  9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시의회의장






